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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 정

2018 – 3008  신문윤리강령 위반 

1. 스포츠서울  발행인  유  지  환 

2. 매경닷컴    발행인  진  성  기 

3. 헤럴드경제  발행인  권  충  원  

주 문

  스포츠서울(sportsseoul.com) 2017년 12월 10일자(이하 캡처시각)「테이 소속

사 대표 자살…두 번째 비극」, 매경닷컴(mk.co.kr) 12월 10일자「가수 테이 소

속사 대표 자살…“경제적으로 힘들다”」, 헤럴드경제(biz.heraldcorp.com) 12월 

10일자「테이 소속사 대표 자살…이유는 생활고」이라는 제목에 대하여 각각 ‘주

의’ 조처한다.

이 유

  1. 스포츠서울, 매경닷컴, 헤럴드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. 

   

 <캡처시각 17. 12. 10. 11:18>

 (스포츠서울)=『[SS이슈]“벌써 두 번째” 가수 테이, 매니저 자살 그리고 안타까움

  입력2017-12-10 00:37  수정2017-12-10 00: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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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[스포츠서울 남혜연기자]가수 테이가 슬픔에 빠졌다. 

  지난 2009년 함께 일을 하던 매니저 박모씨에 이어 지난 2일에는 현 소속사 

대표 염모씨(35)가 목숨을 끊은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다. 

  9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염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께 성동구 금호동 자

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. 염씨의 집을 찾은 지인이 목을 맨 채 숨져 있는 염씨

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며, 염씨는 “경제적으로 힘들다”는 내용의 유서를 

남긴 것으로 알려졌다.(하략)

whice1@sportsseoul.com』

<http://www.sportsseoul.com/news/read/579235> 

<캡처시각 17. 12. 10. 12:44>

 (매경닷컴)=『가수 테이 소속사 대표 숨진 채 발견…“경제적으로 힘들다” 

  기사입력 2017.12.10 08:18:39 | 최종수정 2017.12.10 09:07:54 

  가수 테이의 소속사 대표 A씨(35)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

안타까움을 사고 있다.

  9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께 서울 성동구 금호

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. 

  고인의 시신은 집을 방문한 지인에 의해 발견됐고, ‘경제적으로 힘들다’는 내용

http://www.sportsseoul.com/news/read/5792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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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.(하략)

kiki2022@mk.co.kr』

<http://star.mk.co.kr/v2/view.php?year=2017&no=816558> 

<캡처시각 17. 12. 10. 12:55>

 (헤럴드경제)=『테이 소속사 대표 자살…이유는 생활고

  기사입력 2017-12-10 09:21 

  [헤럴드경제=이슈섹션] 가수 테이 소속사 대표가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스스로 

생을 마감했다. 

 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테이 소속사 대표 염 모씨는 지난 2일 서울 성동구 

금호동 자택에서 스스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. 

 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로 보이는 쪽지에는 “경제적으로 어렵다. 가족들에

게 미안하다”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.(하략)

onlinenews@heraldcorp.com』

<http://biz.heraldcorp.com/view.php?ud=20171210000017&nt=1> 

  2.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.

  위 적시 기사는 가수 테이의 소속사 대표가 자택에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

http://star.mk.co.kr/v2/view.php?year=2017&no=816558
http://biz.heraldcorp.com/view.php?ud=20171210000017&nt=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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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했다. 그런데 굳이 가독성 높은 네이버 뉴스스탠드 제목에 ‘자살’이란 단어를 

넣었다. 특히 매경닷컴은 원래 제목에 ‘자살’이 없었는데도 그렇게 처리했다. 

  ‘자살’ 또는 ‘자살 시도’라는 표현은 그 자체로 자살을 부추길 위험성이 크기에 

이를 언론매체에 노출하지 않도록 하자는 게 사회적 합의이자 신문윤리실천요강

의 정신이다. 더군다나 표제에는 삼가도록 강조하고 있다. 

  이러한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「범죄보도와 인권존중」④(자살보도의 

신중)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 

8)  

     

○ 적용 조항  

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「범죄보도와 인권존중」④(자살보도의 신중) 자살보도는 사회에 미치

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해야 한다. 자살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묘사 등 대중의 호기심에 영

합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된다. 특히 표제에는 ‘자살’이라는 표현을 삼간다.

2018년 1월 10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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